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0015 15 12.5 0 0 27.5 1 2.78% 36
542403 15 12.5 0 0 27.5 1 2.78%
537564 14 13 0 0 27 3 8.33%
539220 14.5 12.5 0 0 27 3 8.33%
538830 14 12.5 0 0 26.5 5 13.89%
539206 15 11.5 0 0 26.5 5 13.89%
535464 13.5 12.5 0 0 26 7 19.44%
537439 12.5 12.5 0 0 25 8 22.22%
537725 13 11.5 0 0 24.5 9 25.00%
539173 12.5 12 0 0 24.5 9 25.00%
540696 14 10.5 0 0 24.5 9 25.00%
537475 17 7 0 0 24 12 33.33%
539733 12.5 11.5 0 0 24 12 33.33%
538166 12.5 11 0 0 23.5 14 38.89%
538471 12.5 11 0 0 23.5 14 38.89%
539816 14 9.5 0 0 23.5 14 38.89%
537436 13.5 9.5 0 0 23 17 47.22%
539709 13 10 0 0 23 17 47.22%
539860 11 11 0 0 22 19 52.78%
537428 10 11.5 0 0 21.5 20 55.56%
539628 13.5 8 0 0 21.5 20 55.56%
535218 17.5 2.5 0 0 20 22 61.11%
538651 8 12 0 0 20 22 61.11%
542931 11.5 8 0 0 19.5 24 66.67%
535647 8.5 9.5 0 0 18 25 69.44%
539084 9 7.5 0 0 16.5 26 72.22%
535325 16 0 0 0 16 27 75.00%
535161 15.5 0 0 0 15.5 28 77.78%
535333 12 3 0 0 15 29 80.56%
539152 11.5 2 0 0 13.5 30 83.33%
539747 11 2.5 0 0 13.5 30 83.33%
111111 8.5 4 0 0 12.5 32 88.89%
539795 10.5 2 0 0 12.5 32 88.89%
535255 4.5 7 0 0 11.5 34 94.44%
540226 8 3.5 0 0 11.5 34 94.44%
538047 2.5 8 0 0 10.5 36 100.00%

김선화 / 4월+5월 / 기초 GS / 5회



김선화/4월/기초GS/5회/1,2번

채점자

조은석

문제 설문 쟁점 배점 최고점

1

1

저작권 침해 요건 검토 1

7
甲의 이용행위 검토 - 복제, 공연 1

A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소극) 2

A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3

2

甲의 이용행위 검토 - 복제, 배포 1

7이 사건 폰트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3

이 사건 폰트의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적극) 3

3

乙의 행위 검토 - 복제 1

7이 사건 논문 작성 행위가 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2

1 甲과 乙의 관계 - 공동저작자 3 3

2
丙의 이용행위 검토 - 복제 / 복제 및 배포 2

6
丙이 조각상 A 이용에 정당권원 있는지 여부(소극) 4

3
乙의 법 제48조를 위반한 권리행사가 다른 공동저작재
산권자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5 5

1. 채점기준

  5회차도 답안 쓰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D

2. 목차

  많은 분들의 목차가 나아졌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사안 포섭 목차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표현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사안 

포섭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적 표현으로 A, B, C

라는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답안에 {A인 점, B인 점, C인 점에 비추어 보아 ~~(소

결)이다.} 와 같이‘~인 점’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사안 포섭하였는데, 아직 사안 

포섭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 내용

  많은 분들이 놓치시거나 잘못 기재한 논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1 설1>

  1)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물었으므로 저작인격권(사안에서는 특히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2) 제25조 3항은 저작인격권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의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1 설2>

  일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경우(재판/수사, 학교, 

  사적복제, 시험문제)는 제37조의2에 따라 제101조의3(특례)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2>

  타겟 판례가 명확하여 많은 분들께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4. 소결

  이전 기초GS에서는 피드백을 받았어도, 다음 시간에는 매번 처음 보는 논점을 

작성하게 되므로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상승은 기초GS가 마무리되고 무한 반복을 돌리는 5~7월에 이루어지므로, 현재의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IM chan kyu
사각형






















